
예 산 총 칙

2009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800,979,694 24,029,391

일반회계 568,360,891 17,050,827

특별회계 232,618,803 6,978,564

공기업특별회계 113,589,990 3,407,700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79,035,990 2,371,080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4,554,000 1,036,620

기타특별회계 119,028,813 3,570,864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9,867,289 896,019

주택사업특별회계 2,755,240 82,657

의료급여사업특별회계 3,123,404 93,702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1,068,096 32,043

기반시설설치 및 운영 특별회계 1,562,658 46,880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8,036,457 241,094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5,173,993 155,220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67,441,676 2,023,250

제  2 조 세입ㆍ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 세입ㆍ세출예산 " 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 채무부담행위조서 " 와 같다. (해당없음)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 계속비사업조서 " 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 사업은 별첨 " 명시이월사업조서 " 와 같다. (해당없음)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 4,419,213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34,8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

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